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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온라인 게임 산업
을 비롯한 콘텐츠 제작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AI는 게임 개발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캐릭터 생성, 시나리오 구성,
세계관 설계 등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함으로써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AI 기술의 도입은 저작
권 침해 판단과 관련된 복합적인 쟁점을 수반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기존 저작물
의 구조, 스타일, 서사 등을 학습해 유사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기 때
문에, 창작성 인정 여부와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 이
로 인해 기존의 해석 기준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규율하기 어려운 한계
가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엔씨
소프트와 웹젠 등에서 발생한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는 AI 기술이 게임 간 유사
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법적 갈등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이 게임 콘텐츠 제작에 도입됨에 따라 제기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프롬프트 입력자의 창작 기여도, 알고리즘 설계자의 법적 책임, 생
성물의 유사성 판단 기준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예를 들어, 게임 개발 과정
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는 단순한 명령어를 넘어서 서사 구조, 감정의 흐
름, 스타일 설계 등 창작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이처럼 프롬프트가 결과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프롬프트 입력 행위 자체가 창작 행위로 간주될 가
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AI 기반 게임 콘텐츠는 전통적인 선형 서사 구조와 달
리, 캐릭터의 반응, 모션 연출, 비선형적 내러티브 구조 등을 통해 다양한 결말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선택과 알고리즘의 조합에 따라 유사한 전개가
반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문언적이고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서사 구
조(플롯)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가능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게임 콘텐츠
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한 시각적 요소나 코드의 일치 여부를
넘어서, 게임 방식, 진행 구조, 다중 사용자 상호작용, 배경 설정, 배틀로얄이나
MMORPG와 같은 장르적 특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89집 (2025.04) 285∼327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89 (Apr 2025) pp.285∼327.
http://doi.org/10.17248/knulaw..89.202504.285



286  법학논고 제89집 (2025. 04)

∙ 투고일 : 2025.04.07. / 심사일 : 2025.04.21. / 게재확정일 : 2025.04.21.

Ⅰ. 서론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은 온라인 게임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AI는 게임의 기획부터 개발, 실행, 콘텐츠 생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중

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 예컨대 AI는 캐릭터 모델링, 배경 디자인, 사

운드 효과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플레이어의 행동을 분석하여 난이도를 조

절하거나 개인 맞춤형 게임 경험을 제공한다.2) 또한 NPC의 대사 작성, 퀘스트

자동화, 무작위 이벤트 설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 콘텐츠 생성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게임 개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동시에,

플레이어에게 더욱 현실감 있고 몰입도 높은 경험을 제공한다. 나아가 게임 분

야에서의 AI 활용은 창의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제고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재

산(IP)의 창출과 시장 확대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3) 그러나 AI 기술의 활

용이 게임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저작권 침해 판단에 관한 논란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AI를 통해 유사한 작품이 손쉽게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기 때문이다. 2025년 2월의 넥슨 대 아이언메이스 사건4), 2025년 1월의 엔

1) 게임에서는 AI 기반 언어처리 기술, 지식기술, 컴퓨터 비전, 음성인식 및 합성 기술, NPC
와 음성 생성 서비스 등 다양한 과정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작과 서비스 단계에
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일반화되어 있다(김효은・신혜련・이하영, “게임산업
AI 활용 현황과 쟁점”, KOCCA FOCUS 통권 제170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5∼8면).

2) Nate 뉴스(2025. 3. 20.), “개발도 AI가...게임 업계에 부는 AI 열풍”, https://news.nate.com/view/
20250320n35971, (2025. 4. 1. 최종방문).

3) NBCDFW(2025. 3. 19.), “Tencent profit surges 90% as it touts AI revenue boost and
ramps up spending” https://www.nbcdfw.com/news/business/money-report/tencent-fourth-
quarter-profit-surges-90-on-gaming-and-advertising-boost/3795660/?os=avh4kijf5a&ref=
app, (2025. 4. 1. 최종방문).

대적 흐름에 따라 AI를 하나의 도구(tool)로 보되, 그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
적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는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재정립하
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에서 고찰한 세부적인 표현 영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
로, 향후 생성형 AI 기반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판단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과 해석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생성형 인공지능, 게임 콘텐츠 제작, 저작권 침해, 프롬프트 창작성, 알고리즘 책
임성, 동적 내러티브, 캐릭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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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소프트 대 카카오게임즈 사건5), 2023년 12월의 크래프톤 대 넷이즈 사건6)

등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현실화된 사례들로 평가받는다. 한편, 게임 업계에서

는 전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해왔다.7)

이는 아이디어, 장르, 게임 규칙, 플레이 방식과 같은 추상적인 요소는 보호 대

상에서 제외되고, 그래픽이나 소스코드 등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표현만이 저

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성형 AI 기술의 확산으로 창작

방식과 표현의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장되면서 기존의 해석 기준을 그대로 적

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8) 예를 들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동일한 AI 알고리즘을 작동시켰을 때, 결과물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스토리 전개, 감정 흐름, 캐릭터의 반응이나 모션

효과 등 핵심적인 표현이 고도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에도 이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나 ‘아이디어 차원’으로 간주하며 저작권 침해

를 부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다.9) 특히 생성형 AI는 기존 저작

물의 스타일이나 구조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유사한 작품이 생성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사한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일관되게 부정한다면, AI를 활용

한 모방이나 변형이 사실상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원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고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

4) ZDNET Korea(2025. 2. 13.), “법원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넥슨 영업비밀 침해’...85억
배상 판결”, https://zdnet.co.kr/view/?no=20250213144336, (2025. 4. 1. 최종방문).

5) 전자뉴스(2025. 1. 23.),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상대 저작권 침해 소
송 1심 패소”, https://m.etnews.com/20250123000298?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
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
(2025. 4. 1. 최종방문).

6) Game Meca(2023. 12. 1.), “크래프톤, 배그 모바일 베낀 넷이즈 상대 소송 승소”, https://www.
gamemeca.com/view.php?gid=1743877, (2025. 4. 1. 최종방문).

7)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8) 강기봉,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IP & Data 法｣ 제3권 제1호, 인하
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142∼148면.

9) 류시원, “생성형 AI 프롬프트 입력에 대한 저작권법상 평가”, 계간저작권 제37권 제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79∼104면.

10) 구글, 딥마인드, 버클리・프린스턴・ETH 취리히 대학 공동 연구에 따르면, '스테이블 디
퓨전'과 같은 확산 기반 이미지 생성 AI가 훈련 데이터에 포함된 일부 저작권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35만 개의 이미지에 대해 실험
한 결과, 94개는 원본과 직접 일치하고, 109개는 근접하게 일치하는 이미지를 생성했으며,
전체 복제율은 약 0.03%로 집계되었다(AI 타임스(2023. 2. 2.), “AI 생성 이미지 복제 확
률 많게는 2.3%까지 나와”,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244,
(2025. 4. 1. 최종방문)).

https://zdnet.co.kr/view/?no=2025021314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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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생성형 AI 시대에는 기존의 ‘표현 대 아이디어’라는 이

분법적 기준을 넘어, 프롬프트 입력자와 알고리즘의 개입 방식, 결과물의 구성

특성, 유사성의 정도와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저작권 판단 기

준의 정립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몇몇 판례에서는 법원이 전통적인 저

작권 판단의 범위를 확장하여, 게임의 아이디어와 플레이 방식까지 포함한 보

다 폭넓은 요소들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11) 이러한 법적 판

단은 게임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AI 기술의 도입과 맞물려 게임 콘텐

츠의 창작성과 독창성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에 따라 평가될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AI 기술이

활용되는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표현 영역의 변화와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이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Ⅱ. 온라인 게임의 의의 및 특성

1. 온라인 게임의 의의

(1) 개념

온라인 게임(Online Game)은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수의 사용

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게임을 말한

다.13) 이는 인터넷 또는 기타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는 전자게임(Electronic

11) 대법원은 “게임물은 저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
양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조합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게임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성요소 각각의 창작성을 고려함은 물론, 이들이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
로 구현되며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창작적 개성을 형성했는지도 함께 고려해
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갑 회사의 게임물은 축적된 개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제작 의도에 따라 주요 구성요소들을 선택・배열・조합함으로써 선행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을 회사의 게임물은
갑 회사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
212095 판결). 이러한 법리 판단은 하급심에서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
뮤 온라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19가합585730 판결)에서, 웹젠이 개
발한 MMORPG '뮤 온라인'의 게임 콘텐츠에 대해, 구성요소들의 창작성과 그 결합 방식
에 창작성과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12) 국민일보(2024. 9. 5.), “게임 저작권 침해, 판결 경향 달라져”, https://www.kmib.co.kr/
article/view.asp?arcid=0020497181, (2025. 4. 1.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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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의 일종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단순한 오락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경

제적, 문화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복합 콘텐츠로 진화해왔다. 네트워크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하나의 게임 서버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소통

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온라인 게임은 단순한 게임의 범주를

넘어 글로벌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사용자는 게임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팀을 구성하며, 가상공간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상

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게임 개발사들은 서버 기반으로 게임을 운영하며, 주

기적인 패치, 시즌제 이벤트, 확장팩 출시, 유료 아이템 제공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게임의 생명 주

기를 연장시키고, 사용자에게 끊임없는 신선함과 몰입감을 제공하는 핵심 수단

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접목으로 게임 콘텐츠의 생성 속

도와 다양성이 크게 향상되었다.14) AI는 스토리 전개, 캐릭터 반응, 퀘스트 구

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자 맞춤형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플레이어의 행동

에 따른 실시간 반응을 통해 게임의 몰입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더 나아가 온

라인 게임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클라우드 게임 등 최신 기술과의 융

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현실과 가

상의 경계를 허물며, 기존 게임과는 차별화된 상호작용 중심의 경험을 제공한

다. 감정 인식, 자연어 대화, 예측 기반 반응 등 AI 기반 기술은 온라인 게임의

진화 방향을 상징하며,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온라인 게임은 단순한 오락적 기능을 넘어, 국가의 부가가치 산업을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

은 국내 게임 산업의 핵심 부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대한민국 게임백

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게임 산업 전체 매출은 약 22조 9,642억 원으로, 전

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 이 중 모바일 게임이 전체 매출의

59.3%를 차지하며 13조 6,11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PC 게임은 5조 8,888억

원, 콘솔 게임은 1조 1,291억 원, 아케이드 게임은 2,85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러한 수치는 온라인 게임이 단순한 여가 활동의 범주를 넘어, 국가 경제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13) Wikipedia(‘Online game’), https://en.wikipedia.org/wiki/Online_game, (2025. 4. 1. 최종방문).
14) 한스경제(2025. 2. 12.), “게임업계도 AI 열풍...경쟁 가속화”, https://www.hansbiz.co.kr/news/
articleView.html?idxno=733656, (2025. 4. 1. 최종방문).

15)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5. 70∼73면.

https://en.wikipedia.org/wiki/Online_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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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

온라인 게임의 유형에는 1인칭 슈팅, 실시간 전략,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

인 롤플레잉, 멀리플레어 온라인 배틀 아레나, 배틀 로얄 등이 있다.

1인칭 슈팅(First-Person Shooter, FPS) 게임은 플레이어가 게임 캐릭터의

시점을 통해 가상 공간을 직접 체험하며, 주로 총기와 같은 무기를 활용해 적

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는 장르이다. 이러한 게임은 빠른 반응 속도와 전략

적 판단력을 요구하며, 실제 전투 상황을 모사한 다양한 맵과 시나리오를 통해

현실감을 극대화한다.16) 또한 사실적인 그래픽과 입체적인 사운드를 통해 몰

입감 있는 전투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게임의 긴장감을 배가시킨다.17) 멀티플

레이어 기능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들과 협력하거나 경쟁할 수 있어 팀워크와

커뮤니티 형성에도 기여한다.

실시간 전략(Real-Time Strategy, RTS) 게임은 자원 관리, 기지 구축, 병력

운용 등을 통해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게임 장르이다.18) 플레이어는 실시간

으로 변하는 상황에 즉각 대응하며, 유닛을 통제하는 전략성과 판단력이 요구

된다.19) 다수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원활한 게임 환경

유지를 위한 동기화 기술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종족, 유닛, 특수 능

력의 조합으로 매 경기마다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 창의적 사고를 자

극하는 장르로 평가받는다.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은 수많은 플레이어가 동시에 하나의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형태의 게임이다.20)

MMORPG는 경제 시스템, 사회적 상호작용, 협동과 경쟁을 포함한 복합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현실 세계의 사회 구조를 모사한 지속적인 세계관을 특

징으로 한다. 이러한 게임은 방대한 콘텐츠와 독창적인 세계관으로 충성도 높

은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21)

16) 주용우, "1인칭 슈팅 게임 속 AI 분류 및 개선."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5. 37∼39면.
17) IT DongA(2015. 6. 9.), “[IT강의실] 1인칭 슈팅 게임-FPS”, https://it.donga.com/21423/,
(2025. 4. 1. 최종방문).

18) 더게임스데일리(2024. 6. 28.), “[사설] 실시간 전략게임(RTS)의 부활”, https://www.thegames.
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565, (2025. 4. 1. 최종방문).

19) 김혜영・임영종,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의 효율적인 동기화 기법”, 한국게임학
회 논문지 Vol.10 No.3., 한국게임학회, 2010, 83∼92면.

20) 김은비, “모바일 MMORPG 산업의 유사성과 경쟁 양상 분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56∼64면.

21) Nate 뉴스(2025. 3. 21.), “RF 온라인 넥스트, 국내 MMORPG에서 이런 SF 세계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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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아레나(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 MOBA)

게임은 두 팀이 서로의 기지를 파괴하기 위해 경쟁하는 전략 기반의 게임이

다.22) 각 플레이어는 고유한 능력을 지닌 캐릭터를 조종하며 팀 내 역할을 수

행하고, 전투 중 캐릭터를 성장시켜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다. MOBA는 빠른

판단력과 팀 전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23) 다양한 맵과 게임 모드를 통

해 매 경기마다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방대한 콘텐츠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장기적인 플레이를 유도하고, 이용자는 아바타를 통해 독립적이면서도 협동적

인 게임 경험을 할 수 있다.24)

배틀 로얄(Battle Royale) 게임은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단 한 명 또는 한

팀만이 최종 생존할 때까지 경쟁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게임이다. 플레이어는

무작위로 배치된 무기와 자원을 수집하며, 점점 좁아지는 안전 구역 내에서 전

투를 벌이게 된다.25) 이 장르는 높은 긴장감과 몰입도를 제공하며, 개인의 전

술 능력과 빠른 판단력이 중요한 승리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규모 참여와 끊임

없는 경쟁 구조는 배틀 로얄 장르의 큰 매력이다.

<표 1> 온라인 게임의 유형

https://news.nate.com/view/20250321n28396, (2025. 4. 1. 최종방문).
22) Wikipedia(‘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 https://en.wikipedia.org/wiki/Multiplayer_online_
battle_arena, (2025. 4. 1. 최종방문).

23) Wang, Y., Dai, Y., Chen, S., Wang, L., & Hoorn, J.F., “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 (MOBA) Games: Improving Negative Atmosphere with Social Robots and AI
Teammates”, Syst., 11, (2023), 425.

24) 이재홍・박석진・박헌진, ｢실전! MMORPG 시나리오 무작정 따라 쓰기｣, 북큐브, 2015, 54∼65면.
25) iLogos Game Studios(2025. 3. 5.), “What Is a Battle Royale Game?”, https://ilogos.biz/what-
is-a-battle-royale-game/, (2025. 4. 1. 최종방문).

장르 주요 특징 대표 게임

1인칭 슈팅 (FPS)

⦁캐릭터의 시점을 통해 직접 전투를 체험하
는 게임
⦁빠른 반응 속도와 정밀한 조작 능력 요구
⦁전략적 사고 및 공간 인지 능력 필요
⦁사실적인 그래픽과 입체적인 사운드로 몰

입감 제공

<콜 오브 듀티>, <둠>, 
<듀크 뉴켐 3D>,
<울펜슈타인 3D>

<헤일로: 전쟁의 서막>

실시간 전략 (RTS)

⦁자원 채취, 기지 건설, 병력 생산 등 전략
적 요소 게임
⦁실시간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다양한 전술 운용과 빠른 판단력 요구
⦁다대다 협동 플레이에서 팀워크 중요

<스타크래프트>,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커맨드 앤 컨커>
<삼국지 천명>

<쥬라기 원시전>
<카운터블로>

https://news.nate.com/view/20250321n2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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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게임의 특성

(1) 다중 사용자의 참여

온라인 게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

하여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은 흔히 ‘멀티플레이어

(Multiplayer)’ 환경이라 불리며, 물리적으로 떨어진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통

해 하나의 가상 공간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장르에서는 수천

명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하나의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협력하거나 경쟁한다.

대표적으로 ‘리니지’와 같은 게임에서는 수많은 플레이어가 동일한 게임 공간

에 접속하여 서로 만나고,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26) 이러한

다중 사용자 기반의 구조는 온라인 게임을 단순한 개인 오락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플

레이어들은 게임 내에서 팀을 구성하고, 퀘스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전투를

벌이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등 협동적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쌓는다. 이처

럼 다중 사용자 환경은 경쟁심과 협동심을 동시에 자극하며 게임의 몰입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

26) This is Game(2017. 4. 3.), “온라인게임, 유저 이탈 막으려면? 유저 간의 소통이 중요”,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70777, (2025. 4. 1. 최종방문).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MMORPG)

⦁수많은 플레이어가 가상 세계에 동시에 접속
⦁캐릭터 성장과 미션 수행을 중심으로 진행
⦁게임 내 경제 시스템과 사회구조 형성
⦁협동과 경쟁이 지속적으로 병행되는 구조

<리니지>, 
<바람의 나라>, 
<마지막 왕국>, 

<네버원터 나이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아레나 (MOBA)

⦁두 팀이 서로의 기지를 파괴하는 것을 목
표로 경쟁
⦁플레이어는 고유한 능력의 캐릭터를 성장

시키고 스킬을 운용함 
⦁전략적 역할 수행과 팀워크가 승패 좌우
⦁빠른 판단력과 협동이 중요한 요소

<리그 오브 레전드>, 
<DOTA 2>,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

배틀 로얄 
(Battle Royale)

⦁다수 플레이어가 생존을 목표로 경쟁
⦁최후의 1인 또는 1팀이 될 때까지 전투 지속
⦁무작위로 배치된 자원과 무기 활용
⦁축소되는 안전 구역이 긴장감 조성

<배틀그라운드>, 
<포트나이트>, 

<에이펙스 레전드>,
<콜 오브 듀티: 워존>
<프리즌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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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회적 연결성을 증진시키고 게임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

다.27)

(2) 실시간 상호 작용

온라인 게임의 또 다른 핵심적인 특성은 사용자 간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

하다는 점이다. 플레이어들은 게임 내에서 채팅, 음성 대화, 실시간 전투, 협동

플레이 등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시

간 상호작용은 게임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28) 이와 같

은 상호작용은 단순히 정해진 명령을 수행하는 오프라인 게임과 달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내며, 플레이어 간의 전략적 사고와 빠른

반응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예를 들어, 실시간 전략 게임(RTS)에서는 상대방

의 움직임에 따라 즉시 전략을 수정해야 하고, 1인칭 슈팅(FPS) 게임에서는 1

초 이하의 반응 속도가 승패를 좌우할 만큼 실시간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 대

표적으로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에서는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전략을 수립

하고 실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 간의 네트워크 연결이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실시간 상호작용은 게임 내 플레이어 간의 소통을 넘어서, 게임 개발

사와 이용자 간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9) 개발자와 이용자

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이나 커뮤니티 활동은 게임에 대한 신뢰

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채팅 기능은 전 세계

사용자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게임 외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으로도 확장된다. 클랜 전쟁, 실시간 PvP(Player

vs Player) 대전, 협동 퀘스트 등은 이러한 실시간 상호작용의 특성을 극대화

한 대표적인 콘텐츠로, 사용자 간의 활발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실시간 상호작용은 온라인 게임의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게임

을 단순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사회적 활동의 장으로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7) 정광재, “유저간 상호작용이 온라인 게임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경영관리연구, 제9권
제1호, 성신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2016, 65∼79면.

28) 도현진・손재열, “온라인 게임 내 사용자 간 상호작용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
쟁과 협력을 중심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19권 제6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19, 57∼74면.

29) Gameple(2022. 9. 27.), “실시간 소통, 게임 운영의 '기본'이 되다”, https://www.gameple.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03896, (2025. 4. 1.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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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 플랫폼의 다양성

온라인 게임은 오늘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된다는 점에서 뚜렷한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플랫폼의 다변화는 게임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에

게 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대부분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오늘날에는 모바일, 콘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30)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와 고성능 모바일 기기의 등장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게임

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온라인 게임이 일상 속 주요

여가 활동으로 자리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플랫폼 간의 연계성과 호환성

이 강화되면서 이용자 커뮤니티의 단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하고 통합된 게

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기

PC 게임이 모바일 버전으로 재구성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블레이드앤

소울 레볼루션’, ‘배틀그라운드’, ‘검은사막’, ‘리니지M’ 등은 대표적인 크로스 플

랫폼 성공 사례로 꼽힌다. 31)이처럼 모바일 게임, PC 게임, 콘솔 게임, 아케이

드 게임 등이 공존함에 따라 각 플랫폼은 고유한 사용자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게임사들은 이러한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개발 전략과 서비스 정

책을 운영하고 있다. 플랫폼의 다양성은 사용자에게는 자신에게 최적화된 환경

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향상된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하고, 개발사에게는

더 넓은 타깃 유저층 확보라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플랫폼의 다양성은 온

라인 게임의 접근성, 포용성,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

용하고 있다..32)

(4)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확장성

온라인 게임은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점

에서 다른 장르의 게임과 뚜렷한 차별성을 지닌다.33) 개발사는 게임을 일회성

콘텐츠로 종료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신규 콘텐츠를 추가하고, 시스템을 개선

하며, 버그를 수정하고 밸런스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게임의 수명을 연장시킨

30) 장지윤・최혜리, “게임의 진화 : 콘텐츠를 넘어 플랫폼으로”, 이슈리포트 IS-118, 소프트
정책연구소, 2021, 6∼18면.

31) Nate 뉴스(2025. 1. 13.), “리니지M, 12월 국내 모바일게임 매출 1위…2위는?”, https://news.nate.com/
view/20250113n32270, (2025. 4. 1. 최종방문).

32) 남영, "한국 게임 산업의 형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81∼189면.
33) 김태웅・김대영・박성택. "온라인 게임 콘텐츠 업데이트의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디
지털융복합연구 vol.13, no.10., 2015, 147∼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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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운영 전략은 유저의 지속적인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고, 이탈을 방

지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지역이나 캐릭터의 추가, 레

이드 콘텐츠 도입, 시즌별 경쟁 시스템 개편, 대규모 이벤트 개최 등은 플레이

어에게 게임에 다시 접속할 동기를 제공하며, 콘텐츠 소비의 활력을 불어넣는

다. 특히 확장팩(Expansion Pack)이나 시즌제 운영 방식은 주기적인 대규모

변화를 통해 게임에 신선함과 긴장감을 부여하고, 이는 기존 유저에게는 재참

여의 유인, 신규 유저에게는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무

엇보다 온라인 게임은 유저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발자와 플레이어 간의 쌍방향 소통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주목

할 만하다. 유저의 의견은 공식 커뮤니티, 포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수렴되

며, 이는 실제 콘텐츠 개선이나 시스템 조정에 반영되어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

는 데 기여한다.34) 이러한 유연성과 확장성은 온라인 게임을 단순한 소모성

콘텐츠가 아닌,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로 진화시키는 핵심 원동력이 된다.

(5) 가상 경제 시스템

온라인 게임은 현실과 유사한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특

한 특징을 지닌다.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화폐, 아이템, 자원 등은 현실 경제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 가치, 거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플레이어는 몬스

터 사냥, 퀘스트 수행, 자원 채집, 아이템 제작 등을 통해 자산을 획득하고, 이

를 게임 내 상점, 경매장, 혹은 사용자 간 직접 거래 시스템을 통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35) 이러한 경제 활동은 가상의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며, 게임

플레이의 핵심적인 동기 부여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월드 오브 워크래

프트(World of Warcraft)’에서는 플레이어가 획득한 아이템을 경매장에 등록하

여 다른 유저와 거래할 수 있으며, 특정 희귀 아이템은 높은 가상 화폐 가치를

지니고 거래되기도 한다. 특히 일부 고급 장비나 희귀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높은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현실 화폐로도 거래되는 경우가 있어 가상 경

제가 게임을 넘어 현실 경제와 연결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36) 실제로 ‘리니지

34) GAMEVU(2025. 4. 3.), “크래프톤 '인조이', 유저 피드백 중심의 단기 패치 지속할 것”,
https://www.gamev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80, (2025. 4. 5. 최종방문).

35) 이경혁(2021. 12. 22.), “게임해서 돈 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s://kocca.kr/seriousgame/
archives/view.do?nttId=1846258&bbs=43&bbsId=B0158969&nttId=1846257&searchCnd=3&p
ageIndex=1, (2025. 4. 1. 최종방문).

36) 권용만, “온라인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의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제
29권 제2호, 한국컴퓨터게임학회, 2016, 21∼27면.

https://www.gamev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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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검은사막’ 등의 게임에서는 고가의 장비나 계정이 현금으로 거래되는 사

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게임 내 자산이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플레이어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이템의 희소성,

자원의 유통 구조, 시장 가치 등을 고려하며 경제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전략적 사고와 자산 관리 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37) 이처럼

온라인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은 현실과 연결된 복합적인 경제 구조를 형성하며,

게임의 몰입도와 지속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Ⅲ. AI 기술의 도입에 따른 표현의 영역

1. 비선형적 서사 확장

(1) 내용

비선형적 서사 확장(Non-linear narrative structure)이란 게임 내 이야기가

하나의 정해진 경로를 따르지 않고 플레이어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다양한 방

향으로 전개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게임 시나리오는 작가가 미리 설

정한 흐름에 따라 이야기와 결말이 진행되는 선형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동일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고정된 서사 방식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38) AI

는 플레이어의 플레이 스타일, 대화 방식, 선택지, 행동 패턴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 분기와 변형된 결말을 자동으로 생성

할 수 있게 되었다.39) 이로 인해 게임 내 서사는 유동적이며, 하나의 이야기에

서도 수많은 변주가 발생할 수 있다. 비선형 서사는 플레이어의 결정이 단순한

결과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의 구조와 방향에 근본적인 영향

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40) 이는 플레이어가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능동

37) 최은지・김지연・전성민, “게임 문화 산업에서의 PC 게임 이용자 특성이 확률형 아이템
신뢰도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획행동이론을 중점으로”, 문화산업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문화산업학회, 2023, 47∼54면.

38) 박상용, “게임의 서사와 사용자 경험”,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
구 제40호, 2022, 154∼162면.

39) The JoongAng(2023. 12. 23.), “‘인터랙티브 콘텐트’ 결말 바꿀 수 있어 인기”, https://www.
joongang.co.kr/article/25217034, (2025. 4. 1. 최종방문).

40) 박인성, “플레이의 선택과 자유란 가능한가 - CRPG 게임으로 본 자유도와 비선형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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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야기 창작자로 참여하게 만들며, 게임의 몰입도와 재플레이 가치를 비

약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2) 사례

대표적인 사례로는 퀀틱 드림(Quantic Dream)의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Detroit: Become Human)’을 들 수 있다.41) 이 게임은 인공지능 안드로이드가

인간과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여러 주인공의 시점을 오가며 이야기

를 전개한다. 가장 큰 특징은 플레이어의 선택이 단순한 분기점에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이후의 전개와 결말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각 인

물의 결정은 서로 유기적으로 얽히며 수백 가지의 이야기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는 기존 게임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스토리라인을 가

능하게 한다. 또 다른 예로는 블리자드의 디아블로4에 추가된 콘텐츠인 ‘시련

의 터(Gauntlet)’를 들 수 있다.42) 이 콘텐츠는 고정된 맵 내에서 수많은 변수

와 경쟁 요소가 결합된 비선형적 던전으로, 플레이어는 매번 다른 전략과 방식

으로 도전에 임하게 된다. 직업별, 파티 구성별로 구분된 순위표와 차등화된

보상이 마련되어 있어, 플레이어의 선택과 기량에 따라 전혀 다른 게임 경험이

전개된다. 그 외에도 비선형적 서사는 전통적인 역사 소재의 게임에서도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 코에이의 ‘삼국지 시리즈’는 유비, 관우, 장비, 조조 등 역사

적 인물과 적벽대전, 오관돌파 같은 주요 사건들을 공통된 틀로 유지하면서도,

플레이어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43)

예컨대 유비가 조조와 동맹을 맺거나, 제갈량 없이 천하를 통일하는 등의 시나

리오가 가능하며, 이는 전통적인 서사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한다. 이와 같이 게임에서의 비선형적 서사는 AI 기술, 인터랙티브 디자인, 유

저 중심의 내러티브 구조 발전과 결합하면서 점점 더 다채롭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중서사연구 제31권 제1호, 대중서사학회, 2025, 37∼43면.
41) Wikipedia(‘Detroit: Become Human’), https://en.wikipedia.org/wiki/Detroit:_Become_Human,
(2025. 4. 1. 최종방문).

42) GAMEVU(2024. 3. 6.), “블리자드, ‘디아블로 IV’ 시련의 터 적용”, https://m.gamevu.co.kr/
news/articleView.html?idxno=31538, (2025. 4. 1. 최종방문).

43) 김유중, “삼국지와 컴퓨터 게임”, 한중인문학연구 제16권, 한중인문학학회, 2005, 99∼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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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게임에서의 비선형적 스토리 작성의 예

2. 동적 대화 생성

(1) 내용

동적 대화 생성(Dialogue Generation)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게임 내

상황과 문맥에 따라 실시간으로 대사를 생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기존의 스

토리 중심 게임에서는 모든 대사가 작가나 시나리오 디자이너에 의해 사전에

고정된 형태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정교한 이야기 구조를 설계하는 데

게임 콘텐츠 생성 단계 플레이어의 역할 AI의 역할

① 게임 시작
○

(게임 실행과 설정, 세계관 
수용)

② 플레이어의 선택/행동 발생
○

(다양한 선택 및 행동 수행)

③ AI가 플레이어의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

○
(플레이어 행동 및 선택 

실시간 분석)

④ 문맥 기반 분기 생성
○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분기 생성)

⑤ 캐릭터 반응 또는 에피소드 
출력

○
(선택에 따른 반응 수용)

○
(상황 및 캐릭터 반응 출력)

⑥ 추가 선택 및 행동
○

(추가 선택 및 행동 수행)

⑦ 맥락 반영 스토리 재구성
○

(누적된 맥락을 기반으로 
스토리 재구성)

⑧ 결말 방향 설정
○

(선택 및 분석 결과에 따라 
결말 방향 설정)

⑨ 다른 스토리라인으로 전개
○

(다시 선택하여 새로운 경로로 
진행)

⑩ 이야기 완결
○

(선택 결과에 따른 다양한 
결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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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효과적이지만, 플레이어가 예상하지 못한 선택이나 행동을 했을 경우, 그

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 플레이어

의 행동과 게임 캐릭터의 대사 간 상호작용이 제한되면서 몰입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동적 대화 생성 기술이다. 이 기술은 자연어 처리(NLP),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감정 분석(Sentiment Analysis), 문맥 이해(Contextual Reasoning)

등 다양한 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실현된다.44) 게임 속 캐릭터는 고정된 스크

립트를 따르는 대신, AI가 상황에 맞춰 적절한 대사를 실시간으로 생성한다.

이때 대사는 캐릭터의 성격, 과거의 상호작용, 플레이어의 현재 선택, 스토리

진행 상황,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

된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적과의 전투 직후 동료 NPC에게 말을 걸었을

때, AI는 ‘전투 직후의 상황적 긴장감’, ‘동료와의 신뢰도’, ‘현재 갈등 구조’ 등

을 분석하여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대사를 생성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텍

스트 응답을 넘어,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른 감정 표현과 분위기까지도 반영하

는 정교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동적 대화 생성은 음성 합성 기술

(TTS, Text-to-Speech)과 결합되어, 생성된 대사를 실제 인간의 음성과 유사

한 억양과 감정으로 출력할 수 있다.45) 여기에 애니메이션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캐릭터의 표정, 몸짓, 제스처 등이 대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표현되면서,

한층 더 생동감 있는 인터랙션이 구현된다. 이러한 기술은 게임 제작자와 플레

이어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제작자는 모든 대사를 일일이 작성

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이야기의 설계와 캐릭터 구축에 보다 집중할 수

있으며, 플레이어는 반복적인 대사 대신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유기적으

로 변화하는 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2) 사례

동적 대화 생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텍스트 기반 인터

랙티브 게임인 ‘에이아이 던전(AI Dungeon)’을 들 수 있다. 이 게임은 GPT

기반의 자연어 생성 모델을 활용하여, 플레이어가 입력하는 모든 문장에 따라

상황과 대사를 실시간으로 생성한다.46)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나는 숲속을

44) 한석희・신판섭, “생성형 AI 기반의 동적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 창의정보문화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창의정보문화학회, 2024, 155∼167면.

45) 오결, “AI를 활용한 게임 플레이어와 NPC의 상호작용 UX디자인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25, 27∼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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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가 괴물과 마주친다”고 입력하면, AI는 해당 상황에 어울리는 긴박한 전

개와 캐릭터의 반응, 대사를 즉시 구성해낸다. 이러한 방식은 고정된 스토리라

인 없이도 전개가 가능한 높은 자유도를 제공하며, 플레이어가 자신의 상상력

에 따라 이야기를 주도할 수 있게 한다. 또 다른 사례는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II(The Last of Us Part II)’이다. 이 게임에서는 감정 표현이 정교하게

구현된 대화 시스템을 통해, 플레이어와 NPC 간의 상호작용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퀘스트 수행을 넘어서 인간 관계의 깊이와 감정의 흐름까지 섬세하

게 묘사된다.47) 각 대사는 인물 간의 갈등, 유대, 공감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

하며, 이야기의 전개와 감정 곡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준다. 이를 통해 플레이

어는 단순히 스토리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감정적으로도 서사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레드 데드 리뎀션 2(Red Dead Redemption

2)’는 동적 대화 생성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이 게임에는 AI 기반의 상황 반응형 대사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있으

며, 플레이어의 행동, 명성, NPC와의 관계, 지역 분위기 등 다양한 변수에 따

라 NPC의 반응과 대사가 달라진다.48)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면 “고맙소, 좋은 사람일세”와 같은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장 꺼져, 널 신고하겠어!”처럼 경계심이 드러나

는 대사가 출력된다. 이처럼 동적 대화 생성 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

어, 게임 내 서사 전개와 감정 표현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

고 있다.

46) Austin Craig(2020. 11. 3.), “AI Dungeon Takes Off With Groundbreaking AI”, https://
techbuzz.news/ai-dungeon/, (2025. 4. 1. 최종방문).

47) WorldPress.com(2023. 12. 11.), “The Last of Us Part 2 (Videogame) | We Need to
Talk About : Enemy Dialogue Responses”, https://dualshocksanddaydreams.wordpress.
com/2023/12/11/the-last-of-us-part-2-we-need-to-talk-about-enemy-dialogue-response
s/, (2025. 4. 1. 최종방문).

48) AI 타임스(2024. 4. 16.), "챗GPT로 게임 '레드 데드 리뎀션 2' 클리어...'AI 에이전트' 가
능성 확인",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836, (2025. 4. 1.
최종방문).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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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ed Dead Redemption 게임 속 대화 생성의 예49)

3. 캐릭터 행동 및 반응 설계 자동화

(1) 내용

캐릭터 행동 및 반응 설계 자동화(Character Behavior and Response Automation)

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게임 속 캐릭터가 플레이어의 행동, 게임 내 환

경 변화, 그리고 자신의 내・외적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에 적절한 행
동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게임 개발 방식에서는

캐릭터의 모든 행동과 반응을 사전에 기획하고, 애니메이션과 스크립트로 일일

이 구현해야 했기 때문에 캐릭터가 표현할 수 있는 감정과 행동 패턴에는 한

계가 있었다.50)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감정의 변화에 대응하는 반응을

설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소요되었으며, 이로 인해 캐릭터는 종

종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존재로 느껴지곤 했다. 플레이어는 이러한 제한된 반

응 속에서 캐릭터를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대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

하고 있다. AI는 캐릭터의 성격, 현재의 감정 상태, 플레이어와의 관계,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실시간으로 종합 분석한 뒤, 그에 맞는 행동과 반응을

49) This is Game(2018. 8. 10.), “더욱 발전된 상호작용 '레드 데드 리뎀션 2' 플레이 영상
공개”,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board/263/?n=85556, (2025. 4. 1. 최종방문).

50) 정소미・권동환・정은미, “생성형 에이전트 NPC를 적용한 생존형 RPG 게임 설계”, 디지
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4권 제12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3, 3081∼30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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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51)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위험한 상황에서 특정 캐

릭터를 구해줬을 경우, 해당 캐릭터는 감사의 제스처를 보이거나 이후 플레이

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상황에 맞는 복합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캐릭터는 단순히 정해진 명령을 수행하는 NPC(Non-Player Character)

가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살아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된다. 나

아가 AI는 캐릭터의 장기적인 감정 흐름과 행동 패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복적으로 무시당한 캐릭터는 점점 냉담한 태도를 보일 수 있고, 꾸준히 도움

을 받은 캐릭터는 플레이어에게 더 큰 신뢰와 호의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감정 기반의 반응 시스템은 캐릭터 간의 갈등, 성장, 협력과 같은 드라마적인

요소를 게임 내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정해진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

라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라 서사가 유기적으로 형성되는 구조를 가능하게 한

다. 이처럼 캐릭터 행동 및 반응의 자동화는 게임 캐릭터의 생동감을 극대화하

고, 기존의 정형화된 시스템을 넘어선 몰입도 높은 인터랙티브 경험을 실현하

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사례

캐릭터 행동 및 반응 설계 자동화의 적용 사례는 최신 게임 산업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와 행동 예측 알고리즘을 결합한 시스템

은 단순한 스크립트 기반 반응을 넘어, 실제 인간처럼 반응하는 게임 캐릭터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섀도우 오브 모르도르(Shadow of

Mordor)’와 그 후속작 ‘섀도우 오브 워(Shadow of War)’를 들 수 있다.52) 이

시리즈는 네메시스 시스템(Nemesis System)이라는 독창적인 AI 기반 캐릭터

반응 메커니즘을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 적 캐릭터들이 플레이어의 행동을 기

억하고, 그에 따라 적대감이나 공포, 복수심 등을 표현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전투에서 플레이어에게 패배한 적이 살아남으면, 후에 다시 등장해

이전의 사건을 언급하며 복수하려 하거나, 플레이어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치

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구조를 넘어

서, 각 적 NPC와의 개별적인 서사를 만들어내며 게임 내 갈등 구조와 감정적

몰입을 크게 강화한다. 또 다른 예는 ‘켄시(Kenshi)’라는 샌드박스 RPG 게임이

51) 한경(2025. 1. 20.), “AI 만난 게임…NPC에서 CPC로 진화”, https://www.hankyung.com/
article/2025012063881, (2024. 4. 1. 최종방문).

52) Wikipedia(‘Middle-earth: Shadow of War’), https://en.wikipedia.org/wiki/Middle-earth:_
Shadow_of_War, (2024. 4. 1.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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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3) 켄시는 정교한 AI 시스템을 통해 NPC들이 자신만의 생활 루틴, 직업,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플레이어가 특정 세력에 적

대적인 행동을 하면, 해당 세력의 NPC들은 일정 시간 후 응징에 나서거나, 동

맹 세력과 협력해 대응한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지원하거나 협조하면 호의와

신뢰가 쌓여, 동료가 되거나 중요한 정보 제공자가 되는 식으로 관계가 변화한

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각 캐릭터가 마치 고유한 의지와 기억을 지닌 존재처

럼 느껴지게 만들며,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라 게임 세계가 유기적으로 반응하

는 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워치 독스: 리전(Watch Dogs: Legion)’도 AI 기반

행동 설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꼽힌다.54) 이 게임은 수백 명의

NPC 각각에게 고유한 배경, 성격, 일정, 능력치를 부여하고, 플레이어가 누구

든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캐릭터들은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라 호감도나 적대감이 변화하며, 특정 상황에서 저항 활동에 참여하거나, 반

대로 협력하지 않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이는 단순한 스토리라인의 전개를 넘

어서, 플레이어가 만들어가는 네트워크 속에서 캐릭터들이 스스로 행동하고 판

단하는 느낌을 강화시킨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들은 AI 기반 캐릭터 행동 자

동화 기술이 더 이상 실험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상용 게임에서 몰입도와 현

실감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Middle Earth Shadow of War 게임 반응의 예55)

53) Jason Bennett(2022. 10. 24.), “GAME ON: In the wastelands of ‘Kenshi’ nobody cares
if you live or die”, https://www.nwaonline.com/news/2022/oct/24/opinion-game-on-in-the-
wastelands- of-kenshi/, (2024. 4. 1. 최종방문).

54) EUROGAMRE(2024. 11. 29.), “Watch Dogs: Legion sequel is a choose your own adventure
Audible series”, https://www.eurogamer.net/watch-dogs-legion-sequel-is-a-choose-your-own-
adventure-audible-series, (2024. 4. 1. 최종방문).

55) SergiuHellDragoonHQ, “Middle Earth Shadow of War -Gameplay (PC/UHD)”, https://www.
youtube.com/watch?v=tHbrKhoEx-A, (2025. 4. 1.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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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 데이터 기반 맞춤 스토리 제공

(1) 내용

사용자 데이터 기반 맞춤 스토리 제공은 인공지능(AI)이 게임 유저의 행동

및 선택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플레이어에게 고유한 이야기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

력을 바탕으로, 각 유저의 성향, 선택 패턴, 플레이 스타일 등을 파악한 후, 이

에 최적화된 스토리 분기를 구성한다.56) 이 기술은 단순히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기존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투 빈도, 회피 행동, 대화 선택의 경

향, 특정 캐릭터와의 교류 빈도, 퀘스트 수행 방식, 지도 내 이동 경로, 환경과

의 상호작용 등 유저의 실제 플레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토리 전개의 방식과

내용 자체가 개인화된다. AI는 이러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함

으로써, 플레이어의 성격과 선호 경향을 추론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내러티브

를 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투보다는 협상이나 탐색을 선호하

는 전략 중심의 플레이어에게는 정치적 갈등이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드

라마적 스토리가 강조될 수 있다. 반면, 전투에 적극적인 플레이어에게는 액션

과 전투 중심의 전개가 주가 되는 시나리오가 구성될 수 있다. 이처럼 유저의

선택과 행동이 이야기의 구조에 유기적으로 반영되면서, 플레이어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강한 몰입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AI는 과거의

플레이 이력을 반영해 스토리의 연속성까지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작

에서 특정 캐릭터를 살려두었거나 배신했던 경험이 있다면, 후속작에서는 그

선택의 결과로 감정의 변화나 세계관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다. 이처럼 AI는

단일 게임을 넘어서 하나의 게임 시리즈 내에서 감정적・서사적 연결 고리를

56) 매일경제(2023. 12. 14.), “AI가 게임 스토리, 세계관 캐릭터 스토리라인도 만든다”, https://www.
mk.co.kr/news/business/10898495, (2025. 4. 1.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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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주며, 플레이어의 선택이 단순한 분기가 아닌 진정한 결정으로 기능하게

만든다. 이처럼 AI 기반의 맞춤형 스토리텔링은 몰입감과 서사의 설득력을 크

게 높이는 동시에, 높은 재플레이성(replayability)을 제공하여 유저의 장기적인

게임 참여를 유도한다.57)

(2) 사례

플레이어 데이터 기반 맞춤 스토리 제공은 현대 게임 디자인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메스 이펙트(Mass Effect)’

시리즈를 들 수 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의 선택이 단일 작품 내 스토리 전

개에 그치지 않고, 시리즈 전체의 내러티브 구조와 캐릭터 간의 관계, 세계관

의 변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장기적 설계를 채택하고 있다.58) 예를 들어,

특정 캐릭터를 희생시켰다면 후속작에서는 해당 인물이 등장하지 않으며, 플레

이어의 과거 행동에 따라 동료 캐릭터의 충성도, 협력 여부, 나아가 결말 자체

가 완전히 달라진다.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는 ‘사이버펑크 2077(Cyberpunk

2077)’이 있다. 이 게임은 방대한 오픈월드 세계관 속에서 플레이어의 행동 데

이터와 선택 경로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유저마다 고유한 서사 경험을 제공한

다.59) 플레이어가 은밀한 침투를 선호하는지, 전면전을 즐기는지에 따라 등장

하는 NPC의 반응, 협력 관계, 특정 미션의 전개 방식이 달라진다. 같은 퀘스

트라 하더라도 전투 방식, 대화 선택, 접근 경로에 따라 대사 내용과 스토리

흐름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며, 이는 AI가 유저의 플레이 스타일을 학습하고 그

에 최적화된 내러티브를 동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그 외에도 ‘라이

프 이즈 스트레인지(Life is Strange)’ 시리즈 역시 맞춤형 스토리텔링의 대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 게임은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지닌 주인공을 중심

으로, 플레이어의 세세한 선택들이 스토리 전개와 결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도록 설계되어 있다.60) 선택 하나가 인물의 생사를 좌우하고, 사소한 대화의

57) Analytics Insight(2024. 12. 16.), “The Future of Gaming: AI's Role in Immersive
Experiences”, https://www.analyticsinsight.net/gaming/the-future-of-gaming-ais-role-in-
immersive-experiences, (2025. 4. 1. 최종방문).

58) Connor Lindsay(2024. 12. 26.), “Why The Synthesis Ending Likely Will Not Be Canon
In Mass Effect 5”, https://screenrant.com/mass-effect-5-synthesis-ending-canon-op-ed/,
(2025. 4. 1. 최종방문).

59) 한국콘텐츠진흥원(2021. 3. 29.), “<사이버펑크 2077>, AI 기술 활용해 11개국 언어별 대사
입모양 구현”, https://blog.naver.com/koccablog15/223734046793, (2025. 4. 1. 최종방문).

60) Chase Hutchinson(2021. 9. 25.), “Explaining the Ending(s) of 'Life Is Strange: True
Colors' and How To Get Them”, https://collider.com/life-is-strange-true-colors-endings-

https://blog.naver.com/koccablog15/22373404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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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앙스가 이후 사건에까지 영향을 주는 구조 속에서, 플레이어는 자신의 결정

이 만들어낸 결과에 감정적으로 책임지는 몰입형 내러티브 경험을 하게 된다.

이처럼 AI 기술은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스토리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플레이어의 실제 행동과 성향

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고차원적 서사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

Ⅳ. 저작권 침해 판단의 쟁점과 과제

1. 프롬프트 입력

(1) 법적 쟁점

AI 기반 게임 콘텐츠 생성에서 프롬프트(prompt)는 단순한 기술적 명령어를

넘어,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 결과물의 방향성과 창의성을 실질적으로 결정짓

는 핵심 창작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프롬프트는 사용자의 의도와 표현 방식에

따라 AI의 출력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근에는 이에 대한 법적 지위와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프롬프트 입력

은 앞서 살펴본 비선형적 서사 구조(Non-linear Narrative Structure)나 동적

대화 생성(Dialogue Generation)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동일한 프롬프트

를 입력할 경우 AI가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프롬

프트는 결과물의 일관성과 창작 방향을 설계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이 분

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두 가지 주요 쟁점이 제기된다. 첫 번째는 프롬

프트 자체가 저작물로서 ‘창작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짧고 추상적인 명령어는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지만, 일정한 구

조와 독창적인 표현이 담긴 정교한 프롬프트는 결과물의 구성과 표현 방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게임 속 엘프를 만들어줘”라는 단순한 요청은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지

만, “리니지 2에 나오는 뾰족한 귀를 가진, 어두운 갈색 피부에 보라색과 은색

계열의 갑옷을 입고 검을 든 전투형 다크엘프를 생성해줘”와 같은 구체적인

explained/, (2025. 4. 1.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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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는 창의적 표현의 산물로 평가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판례61)와 학

술적 견해62)는 이러한 고차원적 프롬프트를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한 창작행위

로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

권 귀속 문제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AI 자체를 저작권의 주체로 인

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된 콘텐츠의 저작자 지위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가 중요한 법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63) 이와 관련하여, 프롬프트 입력자가

단순한 기술적 지시를 넘어서 결과물의 구성 방향과 표현 방식에 창의적으로

개입한 경우,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한 실질적인 창작자로서 저작권 귀속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AI의 자율성이 높아질수

록 창작물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판단 기준은 더욱 복잡해지며, 현재로서는 이

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AI 시대에 대비한 저작권법의 정비와 프롬프트 입력자의 창작

기여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 기

술의 고도화와 함께 프롬프트 입력자는 단순한 사용자의 범주를 넘어, 실질적

인 창작 주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게임 콘텐츠 생

성 과정에서 인간의 창의적 개입과 법적 권리 인정 사이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법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2) 검토 및 제언

생각건대, 프롬프트 입력이 단순한 지시 수준을 넘어서 결과물의 표현 방향,

미적 요소, 정서적 분위기 등 핵심적인 창작 요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라

면, 해당 입력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하더라도, 그 사용 방식에 창작성과 개성이 반영된다면, 결과물에

대한 창작자 지위를 인간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

게,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도 단순한 표어나 관용어, 일상적인 문구는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64) 저작자의 개성과 창의성이 드러난

61) 北京互联网法院(2023)京0491民初11279号.
62) 김윤명.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법률 문제." 정보법학 제27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
회, 2023, 96∼103면.; 류시원, "생성형 AI 프롬프트 입력에 대한 저작권법상 평가."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96∼104면.

63) Nate 뉴스(2025. 3. 31.), “AI에게 그려달라고 한 그림, 누구의 저작물인가?”, https://news.nate.
com/view/20250331n01862?mid=n1101, (2025. 4. 1. 최종방문)

64)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
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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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된다.65) 이러한 기존 저작권 해석의 기준은 AI

프롬프트 입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각각의 프

롬프트 입력어가 개별적으로는 창작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특정

한 순서와 조합으로 입력되어 누적적으로 작용한 결과 독창적인 결과물이 도

출되었다면, 전체 입력 과정을 하나의 창작 행위로 보아 ‘편집저작물’로 인정할

여지도 존재한다. 현행 저작권법 역시 기존 자료를 창의적으로 선택・배열・조
합하여 형성된 결과물에 대해 편집저작물로서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으며,66)

이러한 논리는 AI 생성물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결국, AI를 단순한 도

구로 본다면, 그 도구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결과물의 표현에 실질적인 영향

을 미친 프롬프트 입력자 역시 저작자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은 충분

하다. 다만, 이는 프롬프트 입력이 결과물의 창작적 표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

는 경우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2023년 11월 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의 Li v. Liu 사건이 있다.67)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지 생성 AI인 Stable Diffusion을 활용한 원고가 복잡한

프롬프트 입력과 매개변수 조정을 통해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창작자의 개성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
273 판결)

65) “어문저작물의 경우 문장이 비교적 짧고 표현방식에 창작, 궁리를 할 여지가 없는 경우나
아이디어와 일체로 된 표현이나 표현형식이 제약되어 있는 표현 및 단순히 사실을 소개
한 것으로 다른 표현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체적인 표현이 평범하고 매우 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위와 같은 기준에 입각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어문저작물인 "B"의 창작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가
발매한 음반의 겉면에 스티커로 부착된 것으로서 "우리 조금 불안하더라도 인생에서 다
시 없을 청년 시절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기자"라는 사상이 표현되었다 할 것이고, 용어의
선택,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 비추어 독창적인 표현 형식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
7712215 판결)

66)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
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
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편집물에 포
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편집
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67) Beijing Internet Court Civil Judgment (2023) Jing 0491 Min Chu No. 11279., https://english.
bjinternetcourt.gov.cn/2023-12/28/c_688.htm, (2025. 4. 1.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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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영된 독창적인 저작물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AI를 "인간을 대신해 선을

그리고 색을 입히는 도구"로 보았으며, 프롬프트 입력 과정에서 사용자의 창작

적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저작권은 AI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

단하였다. 이 판결은 AI의 자율성보다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저작권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보여준 중요한 선례라 할 수 있다.68)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창작 방식의 변화, 그리고 앞서 살펴본 논리에 비추어볼 때,

프롬프트 입력자에게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

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69) AI를 활용해 생성된 결과물

에 대한 저작권 규율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보완 입법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프롬프트 입력자의 창작적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명확한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프롬프트

입력이 어느 수준까지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량적・정성적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단순한 명령어나

키워드 수준의 입력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야기의 서사

구조를 설계하고, 미적 요소와 감정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주도하는 복합적 프

롬프트는 실질적인 창작 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

2. 알고리즘 선택

(1) 법적 쟁점

AI 기반 게임 콘텐츠 생성에서 가장 근본적인 쟁점 중 하나는 어떤 데이터

를 기반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결과물이 생성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다.70)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책임

의 주체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법적 기준과 직결된다. 저작권법은 전통적으로

68) 손한기, “중국의 생성형 AI 저작권 이슈 고찰-중국 베이징, 광저우 인터넷법원의 관련 판
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372
∼383면.

69)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70) Meghan Hall(2024. 4. 11.), “Copyright Class Action Targets Shein’s Use of AI and ‘Algorithms’”,
https://sourcingjournal.com/topics/business-news/shein-class-action-lawsuit-copyright-i
nfringement-alan-giana-artificial-intelligence-machine-learning-algorithm-504806/,
(2025. 4. 1. 최종방문).

https://sourcingjournal.com/topics/business-news/shein-class-action-lawsuit-copyright-infringement-alan-giana-artificial-intelligence-machine-lear
https://sourcingjournal.com/topics/business-news/shein-class-action-lawsuit-copyright-infringement-alan-giana-artificial-intelligence-machine-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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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Idea-Expression Distinction)’에 따라, 아이디어나

개념, 방식, 절차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직 구체적인 표현만을 저작

권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71) 따라서 게임의 규칙, 플레이 방식, 알고리

즘 구조 등은 그 자체로는 보호받기 어렵고, 창작성 있는 표현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적 전제 아래에서, AI가 생성한 게임 콘텐츠 중

어떤 부분까지를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일은 매우 복잡한 문

제라 할 수 있다. 오늘날 AI 기술은 절차적 콘텐츠 생성(Procedural Content

Generation),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등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

성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게임 내 캐릭터가 플레이어의 행동, 환경

변화, 그리고 자신의 내・외적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대사나 행동을 생성하는 시스템은 단순한 자동 응답 기능을 넘어, 상황 인식

기반의 창작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알고리즘이 단순한 계산 기계를

넘어, 일정 수준의 ‘의사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알고리즘 기반의 콘텐츠 생성은 그 생성 과정 자체만으로는 저작

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일정한 창

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72)

예를 들어, 개발자가 알고리즘의 학습 단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포

함시켰고, 그 결과 유사한 콘텐츠가 생성되었다면, 이는 설계 단계부터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내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알고리즘을 설계하

거나 학습 데이터를 구성한 개발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알고리즘

이 단순한 생성 도구로 작동하고, 사용자가 프롬프트나 지시어를 통해 특정한

스타일이나 설정, 서사 구조 등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결과물을 생성한 경우

라면, 그 책임은 오히려 사용자에게 더 많이 귀속될 수 있다.73) 결국 같은 결

과물이더라도, 알고리즘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

7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대
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등.

72) Sarah Bro(2023. 9. 14.), “Author or Algorithm: Recent Developments at the Intersection
of Generative AI and Copyright Law”, https://www.mwe.com/insights/author-or-algorithm-recent-
developments-at-the-intersection-of-generative-ai-and-copyright-law//, (2025. 4. 1. 최
종방문).

73) Siddhesh Shirsat(2025. 4. 4.), “The Copyright Algorithm: Does AI-generated Ghibli
break the law or open new possibilities?”, https://www.adgully.com/the-copyright-algorithm-
does-ai-generated-ghibli-break-the-law-or-open-new-possibilities-157994.html, (2025. 4. 5.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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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현재 AI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생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이

를 둘러싼 저작권 법제는 여전히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 AI 기술은 창작과 표현의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전통적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틀에 머무르고 있어 변화된 창작 현실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타인의 권리

를 침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법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비춰보았을 때, 게임 콘텐츠 제작 영역

에서도 AI 알고리즘의 설계와 학습 과정 자체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검토 및 제언

생각건대, AI 기반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알고

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도 핵심적인 고려 요소로 검토되어야 한다.

게임 콘텐츠는 영화나 음악 등 전통적인 콘텐츠에 비해 높은 상호작용성과 실

시간 반응 기반 생성 요소를 특징으로 하며, 이로 인해 일반적인 생성형 AI

저작권 논의와는 구분되는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AI 알고리즘이 콘텐츠 생성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면서, 콘텐츠의 생성 방식 자체가 저작권 분쟁의 출

발점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된 경우,

그 결과물이 우연히 생성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 의도된

유사성이 나타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AI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거나 창작하는 존재가 아닌, 인간이 설계한 시스템의 산물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해당 AI 시스템이 어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동했는지, 그리

고 어떤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기술적 분석

이 선행되어야만74) 공정한 저작권 침해 판단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알고리즘과 학습

데이터의 공개 의무화가 요구된다.75) AI 기반 콘텐츠 제작 시스템에 대해 알

74) Side Line(2025. 4. 3.), “AI-Powered Gaming: How Artificial Intelligence is Revolutionizing
Game Development”, https://www.side-line.com/ai-powered-gaming-how-artificial-intelligence-
is-revolutionizing-game-development/, (2025. 4. 5. 최종방문).

75) George Lawton(2024. 9. 10.), “AI transparency: What is it and why do we need it?”,
https://www.techtarget.com/searchcio/tip/AI-transparency-What-is-it-and-why-do-we-
need-it, (2025. 4. 5. 최종방문).

https://www.techtarget.com/searchcio/tip/AI-transparency-What-is-it-and-why-do-we-need-it
https://www.techtarget.com/searchcio/tip/AI-transparency-What-is-it-and-why-do-we-need-it


312  법학논고 제89집 (2025. 04)

고리즘의 구조와 사용된 학습 데이터의 출처, 범위 등을 일정 수준 이상 공개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

초 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사례에서는 AI가 학습한 결과물이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기존 작품의 요소를 반복적으로 재

현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데이터 투명성 확보는 AI 활용의 신뢰성을 높

이는 데 핵심이다. 둘째, 콘텐츠 유사성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결

과물의 외형적 유사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당 유사성

이 알고리즘이 반복적으로 특정 표현을 생성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인

지, 또는 의도적 학습과 설정을 통해 유도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정교한

분석 기준이 필요하다.76) 이를 위해 기술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협업하는

융합적 검토 체계를 구축하여,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각도

로 판단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법적 책임 주체에

대한 구분 기준도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개

발자, 알고리즘 설계자, 학습 데이터 제공자, 프롬프트 입력자, 일반 사용자 등

각 주체의 역할과 개입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예

컨대, 개발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포함시킨 경우와, 사

용자가 특정 스타일을 프롬프트로 유도해 결과물이 생성된 경우는 그 법적 성

격과 책임의 방향이 다르다. 따라서 역할별 법적 책임 분담 기준을 명확히 설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AI 알고리즘의 선택과 활용 방식은 단순한 기

술적 문제를 넘어서,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알고리

즘이 콘텐츠 생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알고리즘 설

계와 학습 과정, 사용자 개입 방식 전반에 대해 정교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의 콘텐츠 산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과

제라 할 것이다.

3. 에피소드・캐릭터 반응

(1) 법적 쟁점

최근 AI 기술이 접목된 온라인 게임에서는, 플레이어의 선택이나 반응에 따

76) Franceschelli G, Musolesi M, “Copyright in generative deep learning”, Data & Policy
vol.4.,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e17-1∼e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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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게임 내에서 새로운 에피소드가 실시간으로 생성되거나 캐릭터가 상황에

맞춰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게임 콘텐츠

는 기존의 고정된 대본 기반 시나리오와 달리, 자연어 처리(NLP) 기술과 알고

리즘 기반의 자동 생성 시스템을 통해 유동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창작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실시간으

로 생성되는 장면, 대사, 시나리오 전개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

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게임

콘텐츠의 구성 요소 간 유사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예

컨대 2021년 6월,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과 사용자

경험(UX), 캐릭터 선택 화면, 인벤토리 UI, 무게 시스템 등에서 실질적인 유사

성을 보인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77) 2023년 4월에

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게임 ‘리니

지2M’의 콘텐츠를 모방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

다.78) 이어 2024년 12월에는 111퍼센트가 자사의 모바일 디펜스 게임 ‘운빨존

많겜’의 UI 구성과 캐릭터 조합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뉴노멀소프트의

‘그만쫌쳐들어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다79). 이러한 사례들은 AI

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이나 구성의 독창

성 여부에 따라 충분히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

은 문제는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권 보호 여부와도 유사한 법적 구조 속

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방송 포맷은 정형화된 구성, 규칙, 흐름이 반복된다는 점

에서 전통적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놓여 있었고, 이에 따라 저작권 보

호 가능성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창작성 요건을 충족

할 경우, 포맷 또한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국내외 판례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1992년 미국 Sheehan v. MTV Networks 사건에서는 방송 프로그램 “Laser

Blitz”의 제작사인 Sheehan이, 과거 자사의 포맷을 제안했던 MTV가 유사한

형식의 퀴즈 프로그램 “Remote Control”을 방영하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Laser Blitz는 참가자가 작동 가능한 레이저 총으로 화면

77) 전자신문(2021. 6. 21.), “엔씨, 웹젠에 '리니지' 저작권 침해 소송”, https://www.etnews.com/
20210621000253, (2025. 4. 1. 최종방문).

78) 게임샷(2023. 4. 5.), “엔씨소프트, '아키에이지 워’의 ‘리니지2M’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https://m.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642d22ff01d1c, (2025. 4. 1.
최종방문).

79) 연합뉴스(2024. 12. 23.), “111퍼센트, 뉴노멀소프트에 "게임 표절" 저작권 소송”, https://www.yna.
co.kr/view/AKR20241223065300017, (2025. 4. 1. 최종방문).

https://m.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642d22ff01d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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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정 부분을 겨냥해 퀴즈에 응답하고, 이를 통해 뮤직비디오 관련 지식을

시험하는 독특한 형식의 게임 프로그램이었다. 법원은 비록 최종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구성 방식 자체는 창의적 요소들의 결합

을 통해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는 표현 방식으로 판단하여, 저작권 보호의 가

능성을 긍정하였다.80) 중국에서도 SBS의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을 모방한 ‘달

려라 형제(奔跑吧兄弟)’ 관련 소송에서, 2019년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원작 포

맷에 대한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인정하고 약 496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명령

하였다.81) 국내의 경우에도 2017년 ‘짝’ 사건에서 대법원은 입소 과정, 복장, 호

칭, 도시락 선택, 인터뷰 형식, 내레이션 구성 등 일련의 요소들이 창작적 조합

을 이룬 것으로 판단하여, 방송 포맷도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한 저작물로 인정

한 바 있다.82) 이러한 법리는 게임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

한 법리는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특정 게

임이 반복적인 구성과 연출을 통해 하나의 독창적인 ‘게임 포맷’으로 정형화되

어 있다면, 그 안에 포함된 고유한 플롯, 캐릭터의 반응 방식, UI 구성 등 일

련의 표현 요소들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크

다. 따라서 제3자가 이와 유사한 구조나 요소를 무단으로 차용하거나 재현할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가 주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여 게임 콘텐츠 내 ‘에피소드 생성’ 내지 ‘캐릭터 반응’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에 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2) 검토 및 제언

생각건대, 특정 에피소드의 연출이나 캐릭터의 반응이 AI에 의해 생성된 것

80) Sheehan v. MTV Networks, No. 89-CIV-6244 (LJF), 1992 WL 58876, 2 (S.D.N.Y. Mar.
13, 1992).

81) 牛透社(2019. 7. 23.), “从《奔跑吧兄弟》版权纠纷解密综艺节目该如何申请版权”, https://www.
niutoushe.com/32451, (2025. 4. 1. 최종방문).

82) “구체적인 대본이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을 기초로 출연자 등에 의하여 표출되는 상황
을 담아 제작되는 이른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이러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은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
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
라서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외에도,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
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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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콘텐츠가 인간 저작자의 의도와 창작적 개입에 기반하

여 표현된 것이라면 저작권법상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I 기술은 자율

적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생성 과정이 전적으로 무

작위적이거나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AI가 생성한 결과

물은 인간 개발자의 기획, 설계, 통제를 바탕으로 구성된 창작 구조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개발자는 AI의 작동 방식이나 알고리즘 설정, 시나

리오 전개의 흐름, 캐릭터의 반응 패턴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조정함으로써 결

과물에 대한 실질적인 기획적 통제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자연어 처리(NLP)

나 머신러닝 기반의 콘텐츠 생성 시스템은 인간이 입력한 프롬프트(prompt),

조건, 환경 설정 등에 따라 결과물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최종적으로 생성된

에피소드나 캐릭터의 반응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반영된 표현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대법원이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83)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게임물이 저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구성요소를 선

택・배열・조합함으로써 창작적 개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단순히 개별 요소의 창작성만을 기준으로 보지 않

고, 구성요소 간의 선택과 배열, 조합을 통해 형성되는 전체적인 표현 구조를

83) “게임 저작물(이하 ‘게임물’이라 한다)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컴퓨터 게임물이
나 모바일 게임물에는 게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일정한 시나리오와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게임물은 저작자의 제
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배열하
고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
므로 게임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게임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
성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
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
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 매치-3-게임(match-3-game) 형식의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
여 출시한 갑 외국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이 갑 회
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침해행위 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게임물
은 개발자가 축적된 게임 개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게임물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하
다고 판단된 요소들을 선택하여 나름대로의 제작 의도에 따라 배열・조합함으로써, 개별
구성요소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 선행 게임물과 확
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을
회사의 게임물은 갑 회사의 게임물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
고 있으므로,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
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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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물성을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방송 포맷

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84)와도 그 법리적 맥락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AI 기반 게임 콘텐츠에도 이러한 법리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며, 개발

자가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특정 플롯 구조나 캐릭터의 반응 방식, 사용자 선

택에 따른 시나리오 분기 조건 등을 설계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구현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는 창작적 배열이 정형화된 표현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

다. 이러한 인식은 국제적으로도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1월 미국

저작권청(USCO)은 인간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85) USCO는 저

작권 보호가 인정될 수 있는 유형으로 ⅰ) 인간이 작성한 콘텐츠가 AI 출력물

에 통합된 경우, ⅱ)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인간이 수정하거나 배열한 경우,

ⅲ) 인간의 기여가 충분히 창의적이고 표현적인 경우를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AI가 단지 창작 보조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도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2023년, 그래픽 노블 ｢Zarya of the Dawn｣ 사건에서 AI

이미지 생성 도구 ‘미드저니(Midjourney)’를 사용한 저작권 신청이 거절되었던

크리스 카슈타노바(Kris Kashtanova) 사건86)과 비교할 때, 기존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인간의 창작 개입을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라 볼 수 있다.87) 이러한 변화는 AI 기반 에피소드 생성이나 캐릭터 반응

또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개입된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

성을 제도적으로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저작권 보호는 어디

까지나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그 기여가 입증 가능한 경

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롬프트 입력 내역, 알고리즘의

설계 방향, 캐릭터의 성격 구조 등과 같은 요소들이 구체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귀결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인간의 개입이 결과물에 실질적으

로 반영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I는 어디까

지나 창작을 보조하는 도구에 불과하며, 인간이 최종적인 창작 주체임을 명확

84)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85) Copyright.gov(2025. 1. 29.),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Part 2 : Copyrightability”,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
and-Artificial-Intelligence-Part-2-Copyrightability-Report.pdf, (2025. 4. 1. 최종방문).

86) 디지털투데이(2023. 2. 24.), “美 저작권청, AI가 만든 만화, 저작권 인정 불가”, https://www.
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860, (2025. 4. 1. 최종방문).

87) AI 타임스(2025. 1. 30.), “미 저작권청 ‘AI 생성 콘텐츠라도 인간 기여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549, (2025. 4. 1. 최종방문).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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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AI가 생성한 게임 내 에피소드나 캐릭터 반응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인

간의 창작적 개입이 실질적으로 존재할 것, 둘째, 콘텐츠의 구조가 반복 가능

하고 정형화되어 일정한 형식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 셋째, 선택과 배열을 통

해 구성된 표현이 외부로부터 식별 가능한 정도의 독창성을 가질 것 등이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콘텐츠는 저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

으며, 이후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유사한 구조를 차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게임의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한 사례88)

88) 한겨레(2019. 7. 1.), “대법원, 게임 규칙, 표현 방식도 저작권 보호 대상”, https://www.hani.

 ‘팜히어로사가’ 게임 화면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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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토리 전체의 저작물성

(1) 법적 쟁점

AI 기술이 게임 콘텐츠 제작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기존 저작권법의 보

호 기준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AI가 생성한 게임 콘텐츠가 기

존 저작물과 전체적인 스토리 전개 방식이나 구성 흐름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경우, 이를 기존의 표현 중심 저작권법 체계만으로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은 이제 단순한 명령 실행형 소프트웨어의 범

주를 넘어, 배경, 세계관, 에피소드 전개, 캐릭터의 반응, 음향 효과, 플레이어

의 선택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서사형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는 AI가 플레이어의 프롬프트에 따라 분기형 스토리를 생성하거나, 자동으로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기능까지 구현되면서, 게임 콘텐츠의 창작 방식이 점점

더 인간 작가의 서사 창작 방식과 유사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

가 되는 것은, AI 기반 게임 콘텐츠가 기존 게임이나 소설, 영화, 웹툰 등에서

이미 존재하던 스토리의 전개 방식, 결말 구조, 인물 관계 설정 등과 유사하거

나 동일한 경우이다. 이 경우 과연 그러한 유사성을 단지 아이디어 수준의 유

사로 간주해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점이 쟁점으

로 떠오른다. 현행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기초하여, 창작물

의 스토리 구조나 전개 방식과 같은 아이디어 차원의 요소는 보호하지 않는

다.89) 그러나 AI 기술은 표현 방식의 정교함을 높이고, 제작자와 플레이어 모

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의 창작성과 복잡성을 비약적으

로 확장시키고 있다.90)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전체적 스토리의

재현 현상을 단지 플레이어 선택에 따른 우연한 결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저작물의 핵심 표현을 실질적으로 모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비문언적(non-literal) 유사성과 포괄적

(substantial) 유사성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비문언적 유사

성이란 문장이나 대사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복제되지 않았더라도, 작품의

구조, 아이디어의 배열, 시퀀스, 조직 방식, 분위기 등이 유사할 경우 저작권

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9964.html, (2025. 4. 1. 최종방문).
89) Ths is Game(2015. 5. 8.), “[게임과 법] 저작권법은 '표현'은 보호하지만 '아이디어'는 보
호하지 않는다”, https://www.thisisgame.com/webzine/china/nboard/212/?n=58675, (2025.
4. 1. 최종방문).

90) 매일경제(2024. 10. 7.), “진짜 사람 같은 녀석이 왔다 게임체인저 된 생성형 AI”, https://www.
mk.co.kr/news/it/11133697, (2025. 4. 1. 최종방문).

https://www.thisisgame.com/webzine/china/nboard/212/?n=5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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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91) 한편, 포괄적 유사성은 일반 감상자의

입장에서 두 저작물이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유사성을 갖는다고 느껴질 정도라

면, 표현 방식이 다르더라도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법리

는 국내・외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왔다. 1977년 10월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Sid & Marty Krofft Television Productions, Inc. v. McDonald's Corp.’ 사건

에서, 맥도날드 광고 시리즈가 원고의 아동용 TV 프로그램인 ‘H.R. Pufnstuf’

의 등장인물과 세계관을 모방하였다고 보아 전체적인 분위기와 창작적 설정의

유사성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92) 이 판례는 표현의 개별 요소가

아닌 종합적 인상에 따라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어 1992년 1월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Computer Associates International,

Inc. v. Altai, Inc.’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bstraction–Filtration–Comparison Test(AFC Test)를 도입하였다.93) 이는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고,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요소를 걸러낸 후 남은 창

작 표현을 비교함으로써, 비문언적 요소인 구조, 순서, 조직 방식의 유사성에

근거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법리는 우리나라

에서도 적용되었다. 2015년 3월 대법원은 ‘더 데드 오브 윈터’ 사건에서 문정

작가의 ‘현기증’이 쏘니 작가의 원작 소설을 무단 각색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등장인물, 갈등 구조, 전개 방식, 주요 에피소드 등에서 창작성이 상당 부분 공

유되어 있다고 보아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하였다.94) 이 판결은 구

체적인 문장 표현의 유사성 없이도 작품의 핵심 창작적 구조가 복제되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비춰보았을

때, AI 기반 게임 콘텐츠에서 단지 표현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

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AI의 정교한 생성 능

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AI 콘텐츠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법적

91)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24, 1285∼1286면.
92) Sid & Marty Krofft Television Productions, Inc. v. McDonald's Corp., 562 F.2d 1157
(9th Cir. 1977).

93) Associates Intern., Inc. v. Altai, Inc., 982 F.2d 693 (2d Cir. 1992).
94) “…데오윈과 ○○○은 장르와 분량 및 등장인물의 수와 성격, 사건전개의 복잡성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이 보이나, 이는 두 소설의 장르와 분량의 차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거
나 사건전개에 있어 지엽적인 부분의 차이에 불과하며, 오히려 두 소설은 사건전개에 중
핵이 되는 등장인물과 그들 사이의 갈등관계 및 그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줄거리와 특징적인 에피소드에서 상당 부분 창작성을 공유하고 있고, 이
와 같은 유사성은 두 소설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위와 같은 차이점을
양적・질적으로 압도하므로, 두 소설 사이에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대법
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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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기준과 프레임워크 마련이 요구된다.

(2) 검토 및 제언

생각건대, AI 기반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전체

적인 스토리 구성과 전개, 캐릭터 설정 등 창작 요소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게임 콘텐츠는 어문, 영상, 미술 등 다양한 표현 수단이 융합

된 복합 창작물로서, 개별 요소보다도 전체적인 표현 방식의 유사성이 훨씬 중

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95) 특히 스토리의 흐름, 캐릭터의 감정 반응, 화면 구

성 방식 등은 게임의 창작적 개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물론 게

임 장르는 본질적으로 세계관 설정, 규칙, 전투 시스템 등 아이디어 차원의 요

소를 포함하며, 이러한 구성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AI는 단순한 요소 조합을 넘어, 정교한 표현 방식과 복잡한 내러티브 구조를

반복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창작물과 유사한 전개와

구조를 갖는 콘텐츠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기

존 작품의 서사 구조, 캐릭터 배치, 상호작용 방식 등을 반복하거나 유사하게

구성한 경우,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 유사성을 넘어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로 평

가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에 확립된 비문언적・포괄적 유사성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완전히 동일한 이미지나 문구가 아니더라도, 작품

전체의 흐름 속에 산재하며 스토리를 이끄는 핵심적인 창작 요소를 무단으로

차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쟁 사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저작권 침해보다는 부정경쟁방

지법 위반으로 판단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 ‘리니지M’

95) 권영준, “게임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 -한국의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과 미국의 테트리스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166∼171면.

96)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
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이는 편
집저작물의 경우에도 같으므로,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
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
어지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
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
13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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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R2M’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게임의 구

성과 시스템을 모방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모용’으로 판단하고97)

169억 원의 손해배상 및 게임 서비스 중단을 명령하였다.98) 또한, 넥슨과 아이

언메이스 간 ‘P3’와 ‘다크 앤 다커’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는 부정되

었지만, 개발 자료 유출과 유사한 콘텐츠 구조를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

하고, 8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99) 이러한 판결들은, 저작권법상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AI 기반 콘텐츠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애매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해당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핵심

창작 요소에 대한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모방이 결국 저작권 침해로 귀결될 가

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현행 저작권법은 AI 기반 창작물에 대한 정

의나 창작자 지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많은 분쟁이 단

순한 ‘모방’ 또는 ‘유사’ 수준으로 축소 해석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창작물의

반복적 차용이나 구조적 유사성은 경우에 따라 표현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I 창작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적 해석과 명

확한 판단 기준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 게임 업계의 구조적 특

성 역시 이러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프로젝트 단위 운영, 인력의 잦

은 이동, 동일 기획안과 자료의 반복 사용은 AI가 개발자들의 과거 창작 이력

을 학습해 유사 콘텐츠를 생성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

서는 저작권 판단의 혼란이 불가피하다.100)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AI가 생

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단순한 표현의 일치 여부만으로 판단해서

는 안 되며, 스토리 전개의 흐름, 감정선의 진행 방식, 선택지 구조, 캐릭터 간

상호작용 등 서사적・맥락적 유사성과 표현의 창작성, 반복 여부를 함께 고려

하는 다층적인 분석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AI 기반 온라인 게임의 스토리가

9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
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98) 전자신문(2021. 6. 21.), “엔씨, 웹젠에 '리니지' 저작권 침해 소송”, https://www.etnews.com/
20210621000253, (2025. 4. 1. 최종방문).

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1가합5607970, 2024가합46963, 2024가합73545,
2024가합 72047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영업비밀및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
소・저작권비침해확인및영업방해금지청구・손해배상(지)]

100) Nate 뉴스(2025. 3. 1.), “"또 프로젝트 유출?"…표절・저작권 침해로 몸살 앓는 게임업
계”, https://news.nate.com/view/20250301n03654, (2025. 4. 1. 최종방문).

https://news.nate.com/view/20250301n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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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전적인 개입 없이 자동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인간 창작자가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알고리즘을 조정하며, 스토리 전개 방향, 캐릭터 설정, 세계관 구성

등 핵심적인 창작 요소를 사전에 기획한 경우, 해당 스토리는 AI의 단순 산출

물이 아니라 인간 창작의 결과물이자 협업의 산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 AI가 작성한 듯한 콘텐츠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인

간의 창작 의도와 구성 능력이 구조적으로 반영된 창작물인 만큼, 이를 고려한

법적 보호와 판단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AI 기반 게임 스토

리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서사의 구조적 전개, 갈등 해소 방식,

캐릭터 감정선의 배치 등 비문언적 요소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동시에

AI와 인간 간 협업의 실질적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해당 창작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Ⅴ. 결론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게임 콘텐츠 제작의 방식과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

를 초래하고 있다.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과 협업하는 새로운 창작 주

체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게임 내에서는 실시간으로 캐릭터의 반응을 생성

하거나 에피소드를 설계하는 등 기존의 창작 방식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형

태의 콘텐츠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콘텐츠 제작의 효

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기존 저작물과의 유

사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침해라는 새로운 법적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

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AI가 콘텐츠 생성 과정에서 단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알고리즘 설계, 서사 구조의 기획 등 다양한 창

작적 개입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이러한 콘텐츠를 온전히 규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다. AI 기반

게임 콘텐츠는 어문, 영상, 미술 등 다양한 창작 요소가 융합된 복합 창작물이

며, 높은 상호작용성과 실시간 반응 기반의 서사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게임이나 영화, 소설 등과 스토리 전개 방식, 캐릭

터 배치, 감정 흐름 등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단순한 표현의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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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 비문언적・포괄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는 AI가 단순한

무작위 생성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설계와 기획을 바탕으로 동작하는 구조적

도구이기 때문이다. AI가 생성한 게임 콘텐츠가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실질적으로 존재할 것, 콘텐츠의 구성과 표현 방식이 반

복 가능하고 정형화되어 있을 것, 그리고 그 결과물이 독창성을 가질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롬프트 입력이 단순한 명령 수준을

넘어 서사의 방향, 정서적 분위기, 미적 구성 등을 주도하는 창작 행위로 기능

하는 경우, 그 입력자는 저작물의 창작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

가 충분하다. 또한 AI 콘텐츠 생성의 핵심 기반인 알고리즘과 학습 데이터의

구조, 사용 방식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개 의무화, 콘텐츠 유사성 판단을 위

한 정교한 기준 정립, 각 주체의 역할에 따른 법적 책임 분담 체계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는 AI 창작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결국, AI 기반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 판단은 고정된 기준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서사의 구조

적 전개, 캐릭터 감정선, 상호작용 방식 등 비문언적 창작 요소 전반과 함께,

인간의 창작 기여도와 개입 정도를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다층적인 판단 기준

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이용자 권

익 보장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저작권 패러다임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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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Copyright Infringement

in AI-Based Online Games

101)Yoon-Kyoung Jung*

The recent rapid development of generative AI technology is bringing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entire content production industry, including the

online game industry. AI is playing a key role in the entire game development

process, and in particular, it is drastically reducing development time and

cost through automatic creation of content such as character creation, scenario

composition, and world view design, while increasing the depth and immersion

of the user experience.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real-time interactive

content and 3D digital actor technology is further enhancing the realism and

immersion of game content. However, such technological advancements are

accompanied by new legal issues, especially multi-layered issues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Since generative AI can automatically generate similar

content by learning the structure, style, and narrative of existing work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copyright infringement are becoming

ambiguous,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sufficiently regulating this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alone. In fact, numerous game copyright dispute cases,

such as NCsoft vs. Webzen and Nexon vs. Iron Mace, show that AI technology

is increasing the similarity between games and thu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legal disputes.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criteria for copyright infringement due to the introduction of generative AI

in game content production, and examines major issues from various angles,

such as the creative contribution of the prompt inputter,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algorithm designer, and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similarity of the

product. In particular, prompts can be considered creative acts that can include

* Principal Researcher, AI and Data Law Center, Law Research Institute, Inha University;
Ph.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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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structure, emotional flow, and style design beyond simple commands,

and if a certain level of creativity is recognized, the inputter can also be

granted legal status under copyright. On the other hand, prompts that induce

imitation of others' styles or narratives can be interpreted as indirect infringement

or inducing infringement, so legal criteria for judgment should also be established.

In addition, securing transparency in the composition of the AI ​​algorithm's

learning dataset, structural limitations in the iterative generation process,

and whether real-time generated content is jointly created are also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in copyright judgment. Therefore, based on the various

legal and technical issues discussed in this pap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criteria and an interpretation system that can more precisely judge whether

there is copyright infringement in generative AI-based game content.

Keywords : Generative AI, Game Content Creation, Copyright Infringement, 
Prompt Creativity, Algorithmic Responsibility, Dynamic Narrative and 
Character Reaction, Criteria for Copyrightability




